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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목록이란? (물품목록법 제2조)

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①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하고, ②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③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 물품목록번호란?

 물품목록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1.1. 물품목록의 개념

구분
①품명

(물품분류번호)
②품목명

(물품식별번호)
③속성

예시

엘리베이터

(24101601)

승객용엘리베이터, ♤♤엔지니어링, 
AB60C, 105m/min, 18인승/2층/일반형

(23837413)

승강속도 : 105m/min
탑승정원 : 18인승
층수 : 2층
구동형식 : 일반형
적재하중 : 13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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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목록 관련 규정 현황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물품목록의 정의, 적용범위, 목록화의 원칙, 목록화 대상 등

 목록화지침 (조달청 훈령)

- 목록화의 원칙, 목록화의 절차, 품명·품목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 목록화지침의 상세내용은 1.3.절(물품목록 등록기준)에서 소개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조달청 훈령)

-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 등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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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목록법』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

* 물품관리 관련 법령 : 물품관리법(국가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자체)

 목록화 대상이 아닌 것

※ 목록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번호 부여

 목록화의 원칙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 부여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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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

(단위 : 일)

주) 1. 행정소요일수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2. 신산업 상품은 품명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운영함

1.2. 물품목록 관련 규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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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명 구 분
행정

소요일수

담당주체
비 고

담당자 위탁 단체

품 명
등 록

(신설·변경·삭제)
24 4 20

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 

보완접수일을

1일로 새로 계산
품 목

등 록 8 2 6

변 경
(이미지 등)

5 2 3



 물품목록정보 활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조달청장은 필요하면 기업·단체 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물품목록정보 제공 기관 : 총 28개 기관

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교육부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 그 외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대학교 등

 국가기준데이터

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2018.2.22.)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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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2/4)

제1장 물품목록제도 소개





 





각각의 독립 업무에 활용되면서, 각 업무를 연결하는 물품의 기준정보

국가기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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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쇼핑몰(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사진, 속성 등 사용)

 벤처나라(물품식별번호 사용)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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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장터(물품식별번호 사용)

 RFID물품관리(물품식별번호, 품명, 품목명 등 사용)

1.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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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를 기반으로 하고,

 필요 시 국내 실정에 맞게 별도의 물품분류번호 신설 적용

※ UNSPSC 정부회원으로 가입(2007.6.7.)하여 우리나라의 물품분류를

UNSPSC에 반영 추진 (김치냉장고, Domestic kimchi refrigerator 등)

 UNSPSC란?

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 UNDP(유엔개발계획)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분류코드

 현재 GS(Global Standard)1 US에서 UNSPSC 분류코드 관리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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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물품분류체계 주요 변천과정

* 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 물품목록법 제정(1991)

2.1.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2/2)

제1장 물품목록제도 소개

변천과정
물품분류체계

도입
UNSPSC 

분류체계 도입
UNSPSC로

단일화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도입

년도 1968 2002 2006 2010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군급분류(FSC*) 
체계를 수정

도입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분류체계 도입
(FSC와 병행

운영)

병행사용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소

품명을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

관련 사건
물품관리법
제정**(1962)

나라장터 구축

MAS 
도입(2005),
종합쇼핑몰
개통(2006)

MAS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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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목록번호의 구성

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

※ 물품분류번호는 좁게는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도 물품분류번호로 볼 수 있다.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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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4 10 16 01 01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액세서리및

소모품

물품취급
기계및장비

리프트장비
및액세서리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일련번호
23839999

승객용엘리베이터, ♤♤엔
지니어링, AB60C, 18인승

/2층/일반형



 물품분류번호 운영 현황

 56개의 대분류 아래 계층구조를 이루어 12,550개의 세부품명 운영

* 분류체계의 계층구조는 목록정보시스템의 [검색 -> 물품안내지도] 메뉴에서 확인 가능

2.2. 물품목록번호의 계층구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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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56개)

중분류(381개)

소분류(1,863개)

세분류(9,850개)

세세분류(12,412개)

[2410160101] 승객
용엘리베이터

[2410160102] 화물
용엘리베이터

[10] 산동식물및동식
물성생산물

---
[24] 물품취급,조정,
저장기계,액세서리및
소모품

[30] 건자재

[42] 의료용기기
---

[99]복합상품

[2410] 물품취급기계
및장비

[2411] 컨테이너및저
장소

[2412] 포장재료

[2413] 산업용냉동및
냉장기기

[2414] 포장보조용품

[241015] 산업용트
럭

[241016] 리프트장
비및액세서리

[241017] 컨베이어
및액세서리

---
[241023] 무인운반
차량

[24101601]엘리베이
터

[24101602]호이스트

[24101603]지게차

------

[24101696]휠체어리
프트



 물품분류번호 부여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12,550개의 세부품명 사용 중

 최근 융·복합물품 등록 등으로 품명 신설이 증가

2.3.  물품분류 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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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46 79 83 147 103 155 251 41 103

사용 11,892 11,949 12,018 12,135 12,236 12,348 12,412 12,449 12,550

11,892 11,949 12,018 12,135 12,236 12,348 12,412 12,449 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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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식별번호 부여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총 5,247,534

 건의 품목이 등록

 최근 벤처나라, 혁신시제품 등록 등으로 품목등록이 증가 추세

2.3.  물품분류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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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 170,340 187,370 194,654 262,528 328,818 334,689 386,871 397,555 401,350

누계 2,764,070 2,951,392 3,144,918 3,398,957 3,727,518 4,061,984 4,448,774 4,846,257 5,247,534

전년 대비
1.0% 증가

2,764,070 2,951,392 3,144,918 3,398,957 3,727,518 4,061,984 4,448,774 4,846,257 5,2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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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란?

 속성이란 물품의 특성을 기술한 데이터의 집합체

 체계적으로 구성된 속성항목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입력 → 범주화 및 차별화

2.4.  속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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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절차 (목록화지침 제7조)

 품목등록 요청

- 목록정보시스템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신청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예, 철제가로등주)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 시) → 품목등록 완료

* 1차 검토 (외부 위탁) → 2차 검토 (조달청 담당자)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예, 석제가로등주)

- 품목등록 요청 → 반려 → 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제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 시) → 품목등록 완료

3.1.  목록화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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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화 일반원칙 (목록화지침 제4조)

(1) 통일성

-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가 책정되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 이어야 한다.

(4) 단순성

- 분류명을 보면 상품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3.2.  목록화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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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2조)

 물품분류번호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분류를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체계

 품명 : 물품분류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 품명신설 대상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류

 품명신설 시 고려사항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

 기존 계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체, 계약부서 의견 수렴 필요

 특허 등 특정 유형의 제품등록을 위한 품명은 경쟁입찰 및 MAS 계약이
곤란하여 신설의 실익이 없음

- 우수제품도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MAS 또는 경쟁입찰로 전환

3.3.  품명등록 기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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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신설 요청 기존 품명 기존 품명의 속성 비 고

스테인리스욕조 욕조 재질 : 아크릴, 편백나무, ABS 등 기존 품명으로
분류 가능안마의자 안마기 종류 : 손안마기, 안마의자 등



 품명부여 기준 (목록화지침 제13조 및 [별표 2])

 UNSPSC의 상품 명칭을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

 한자 및 영어 사용 금지

- 예외 : 기타 → 기타(Guitar)

 약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

- PVC 수지 (ⅹ) → 폴리염화비닐(PVC)수지 (○)

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

- 목재울타리 (ⅹ) → 목제울타리 (○) 

* ‘재’는 합성목재와 같은 재료 자체를, ‘제’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뜻함

3.3.  품명등록 기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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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UNSPSC 상품 명칭

학생용책상 Student desks 

교실용걸상 Classroom chairs 



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2조)

 물품식별번호 : 물품을 생산자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모델)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 품목 :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목록화지침 제16조)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

 속성이 모두 같은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 (그래픽 이미지 등록 불가)

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정부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는 부여 가능)

* 예) 미장벽돌 : 물품관리(ⅹ), MAS 계약(○) → 식별번호 부여(○)

3.4.  품목등록 기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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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사용 기준 (목록화지침 제16조 제5호~제6호)

 다른 물품(식별번호)에 동일 모델명 사용은 불가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같은 모델명으로 각각의 식별번호 부여 가능

▷기존 물품(식별번호)를 ‘물품관리용’으로 변경 후, 신규 품목 등록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 전자복사기, ♤♤회사, (CN)C57935KG, 흑백35/컬러35cpm

- 전자복사기, ♤♤회사, (VN)C57935KG, 흑백35/컬러35cpm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외피용살균소독제, ♧♧회사, 세니업겔, 300mL/병

- 외피용살균소독제, ♧♧회사, 세니업겔, 50mL/병

3.4.  품목등록 기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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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구분 적용 기준 (목록화지침 제17조)

 ‘일반용 품목’으로 선택 (제조업체)

 계약 용도로만 사용되는 품목은 ‘계약관리용 품목’으로 선택
(물품관리용 ×)

* 계약관리 품목은 각각의 구성품별로 식별번호를 받아서 물품대장에 등재

 각 기관의 주문제작 물품은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선택

* 기존 품목구분에 부품 존재하였으나, 용도가 아니므로 품목구분에서 삭제됨

3.4.  품목등록 기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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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목구분 활용 분야

1 일반용 물품관리, 계약 등 모든 분야에 사용 (일반적인 물품)

2 계약용 계약서 작성용으로만 사용 (복합상품, 시스템장비, 서비스 등)

3 시설자재용 시설공사 원가계산 용도로만 사용

4 입찰공고용 나라장터 ‘공고 및 계약서 작성’용도로만 사용 (세부품명당 1개씩)

5 물품관리용 각 기관의 물품관리 용도로만 사용 (주문제작 물품 등)



 품목명 부여 기준 (목록화지침 제18조 및 [별표 3])

 표기방법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순서로 표기

 외국산 : 모델명 앞에 원산지 국가코드 표기

*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CN) VLUU-EX1, 1000만화소

 부품 : 제조업체명 앞에 부품 표기

*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VLVF-3, (부품)뷰파인더

 주문자상표부착상품 (OEM, OEM 등) : 제조업체명 앞에 표기

* 디지털카메라, (주문자상표부착)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품목명은 시스템에서 속성값 입력 후 [품목명 생성]을 클릭하면 자동 완성됨

3.4.  품목등록 기준 (4/8)

제1장 물품목록제도 소개 27

표기순서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예시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제조업체명 기입 기준 (목록화지침 제19조)

 원칙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명 기입

 예외 :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명 기입 허용

- 수입품 : 외국 제조업체의 카탈로그에 명시된 제조업체명

- 화초류 등 식물 : 농업인확인서에 명시된 생산자명

- 정부조달문화상품 :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에 명시된 생산자명

- 주문자상표부착 상품 : OEM(또는 ODM, JDM 등) 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자명(‘17.7.1. 시행)

3.4.  품목등록 기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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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값 기입 기준 (목록화지침 제21조 및 [별표 4])

 속성항목이 없는 속성은 [옵션/기타]에 입력

* 속성항목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속성등록’ 메뉴에서 요청

 부품의 속성값은 [옵션/기타]에 입력 [품목명 생성] 자동 완성 적용

 속성값이나 [품목(제품)설명]에는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만 기재

* 부적절한 사례) 세계 최초 (ⅹ), 최고의 (ⅹ), 유일한 (ⅹ) 등

3.4.  품목등록 기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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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단위 표기 기준 (목록화지침 제22~27조 및 [별표 5~10])

 측정단위 표기는 널리 통용되는 국내·외 표기법 사용

- ISO 80000-1 ~ -12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KS A ISO 80000-1 ~ -12

 측정단위 표기 일반원칙

- 단위는 항상 소문자를 사용 (예 : kg, mm)

- 리터는 대문자 ‘L’ 사용

- 고유명사 유래 단위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사용 (예, W, Hz, Pa)

- 수치는 가능하면 0.1 ~ 1000 사이의 값을 사용 (예, 30000mm → 30m)

- 가능하면 1000의 제곱으로 된 단위 사용

※ 품목등록 내용 입력 시 시스템의 ‘참조’ 및 ‘표준’ 기능을 적극 활용

3.4.  품목등록 기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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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입력 기준 (목록화지침 제28조 및 [별표 4])

 일반원칙

- 실물이미지 사용(그래픽이미지 사용 불가)

- 해당 물품만 화면 중앙에 크고 선명하게 찍은 이미지 사용

- 정면 이미지를 대표이미지에 등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는 다면이미지에 등록

-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

 이미지 파일 등록 기준

- 이미지 사이즈 : (권장) 400×400pixel , (최대) 1024×1024pixel

- 이미지 모드 : RGB 모드(CMYK 모드는 지원되지 않음)

- 파 일 용 량 : 최대 5MB

- 파 일 명 : 한글이 포함되면 오류발생 가능

-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ng

3.4.  품목등록 기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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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변경 대상 (목록화지침 제38조)

 이미 등록된 품목 정보는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

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가 아라도 품목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

- 가.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 나.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3.5.  품목변경 기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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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정보 변경 (목록화지침 제38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목록정보
수정·추가·삭제는 조달청 계약담당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3.5.  품목변경 기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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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제공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상품정보가 기재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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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품목변경 기준 (3/3)

 원스톱 서비스(수정계약이 필요 없는 경우)

※ 주의사항

1. 계약 규격서 변경 등 수정계약이 필요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직접 요청.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품목변경 요청 시 계약번호 입력 및 공문 첨부

3. 공문내용에는 변경대상(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 변경사유 및 변경 전·후 내용 명시 필수

☞ 계약부서는 조달업체에서 첨부한 공문으로 승인/반려 여부 검토

4. 변경대상 품목이 5개이상인 경우 엑셀파일로 품목리스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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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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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지사항→더보기→’팝업창’에서 검색

(https://www.law.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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